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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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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례 독일( )

근로 중 재해에 대한 법정재해보험의 보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장소와 무관하며 사고가  , ❍
업무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

 ❍ 독일연방사회법원의 판례는 법정재해보험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해는 해당업무의 인과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제한된다고 봄

  - 인정 ( ) 재택근무 중 업무상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 층에 내려가던 1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 불인정( ) 재택근무 중 개인적인 우편물을 받기 위해 층에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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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사고 관련 판례‘ ’  대법원 선고 누 다[ 95 14633(1996.8.23.), 2000 2023(2000.4.25.)]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업무행위 그 업무의 준비 정리 행위, ( ) ,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 등 그 과정이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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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재택근무 중 재해 인정 불인정 사례 /

 인정 사례

 재택근무 중 물을 마시기 위해 걸어가다 넘어진 사고

 휴게시간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택 마당 담장 안쪽 으로 나가다 ( )

넘어진 사고

 재택근무 중 정해진 휴게시간 점심식사 에 근처 식당으로 식사를 ( )

하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자택에서 전기컨트롤 판넬 조립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전기드릴 작업 중 

손가락 부상을 당한 사고

 자택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불인정 사례

 생필품을 사기 위하여 집근처 마트에 다녀오다 넘어진 사고

 자택 인근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걸어가다 발목을 삐긋한 사고

 우는 아이를 달래거나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기 위해 아이를 안으려다 허리를 

삐긋한 재해

 개인 빨래를 하던 중 세탁기에서 빨래를 들어 옮기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사고

 자택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재택근무 중 연기흡입으로 인한 재해

 개인 우편물택배 등을 수령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넘어진 사고( )


